
◉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 2022-358호

　 도로법 제 조 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법 제 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 조66 ( ) 69 ( ), 24「 」 『 』

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( ) 

및 이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, 「

정절차법 제 조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14 ( ) ( ) .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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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

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

공고사유 체납자 재산 압류 후 폐문부재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미수령1. : 

공고기간 일간2. : 2023.1.3. ~ 2023.1.17.(15 )

공고내용3. 

가  . 도로법『 』제 조 강제징수 및 69 ( ) 국세징수법 제 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24 ( ) 『 』 압류 절차 이후  

압류통지서 공고 

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. 

제출기한 공고기간 내     - : 

제출내용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   - : , 

제출방법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 등기 우편 이용     - : (054-260-2529), 

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  . (054-260-2592)

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.

공시송달 대상자 명부

순번 허가번호 이름 실명번호 주소 압류물건 사유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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